
FTA특례법 교재 및 정리표 정오표 2025.12.18.

1. 유인물(2026대비 fta특례법 정리표) p3 필리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오류

2. p139 31번 문제 오타

3. p140 35번 문제 제시지문 오탈자 및 정답 보기 오류

4. p142 41번 문제 제시지문 오타

5. p151 67번 문제 보기3번 개정 미반영 오류

수정전 수정후
ㄱ. 캐나다 서명일부텉 1년

③ ㄱ, ㄷ, ㅁ

ㄱ. 캐나다 서명일부터 1년

③ ㄱ, ㄷ(ㅁ 삭제)

수정전 수정후
ㄴ. 마헙중국 ㄴ. 미합중국

수정전 수정후
① “협정관세”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

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
관세를 철패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
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
말한다.

① “협정관세”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
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
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
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
말한다.

수정전 수정후

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
※ (협정문상에 나와있는 표현)

(공지일 현재)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(공
통규정)

※ (개정안 – 확정이후 재공지 예정) 발급일 
또는 서명일부터 1년. 다만, 필리핀과의 협
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
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
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
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.

수정전 수정후
③ 라오스

※ (RCEP에서 인증수출자는 자율발급 가능)
③ 인도


